
■ 도로교통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2. 10. 25.>

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(제58조제2항 관련)

보유기관 보유내용  근거 법조문 장애 종류

1. 각 군 참모총
장 및 해병대
사령관

군 재직 중 정신질
환으로 인하여 전
역조치한 사람에 
대한 자료

「군인사법」 제
37조

시력장애, 치매, 조현병, 
조현정동장애, 양극성 
정동장애, 마약류 등 관
련 장애(니코틴 관련 
장애는 제외한다), 알코
올 관련 장애, 뇌전증 
등

2. 병무청장 정신질환 또는 시
력장애로 징집이 
면제된 사람에 대
한 자료

「병역법」 제12
조 및 제14조

3. 특별자치시장
ᆞ 특 별 자 치 도
지 사 ᆞ 시 장 ᆞ
군수ᆞ구청장

정신질환으로 보호
의무자의 동의에 
의하여 입원ᆞ치료 
중인 사람으로서 입
원기간이 6개월 이
상인 사람에 대한 
자료 및 정신질환으
로 특별자치시장ᆞ
특별자치도지사ᆞ
시장ᆞ군수ᆞ구청
장에 의하여 입원
ᆞ치료 중인 사람
에 대한 자료

「 정신 건강 증진 
및 정신질환자 
복지서비스 지원
에 관한 법률」 
제43조 및 제44
조

4. 특별시장ᆞ광
역시장ᆞ도지사 
및 특별자치도
지사

마약류 중독으로 
치료 중인 사람에 
대한 자료

「마약류 관리에 
관한 법률」 제
40조

5. 보건복지부
장관

마약류 중독자로 
판명되거나 마약
류 중독으로 의
료기관 또는 치
료보호기관에서 
치료 중인 사람
에 대한 자료

「마약류 관리
에 관한 법률」 
제40조

시각장애인(시력
으로 인한 장애
에 한정한다)으
로 등록된 사람

「장애인복지법」 
제32조



에 대한 자료

6. 치료감호시설
의 장

치료감호 후 완치
되지 않고 출소한 
사람에 대한 자료

「치료감호 등에 
관한 법률」 제2
조

7. 국민연금공
단 이사장

시력 감퇴로 장
애연금을 지급받
는 사람에 대한 
장애등급 정보

「국민연금법」 
제67조

7의2. 국민건강
보험공단 이사
장

노인장기요양 등
급을 받은 사람 
중 치매질환이 
있는 사람에 대
한 자료

「노인장기요양
보험법」 제15
조

치매

8. 근로복지공단 
이사장

산업재해로 인하여 
장해 판정을 받아 
보험금을 지급받은 
사람에 대한 자료

「산업재해보상
보험법」 제57조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
행령」 별표 6의 장해등
급 중 다음 각 목의 장
해

 가. 제1급 중 제1호 및 
제3호부터 제8호까지

 나. 제2급

 다. 제3급 중 제1호 및 
제3호부터 제5호까지

 라. 제4급 중 제1호 및 
제3호부터 제7호까지

 마. 제5급 중 제1호부터 
제5호까지, 제7호 및 
제8호

 바. 제6급 중 제1호 및 
제3호부터 제8호까지

 사. 제7급 중 제1호부터 
제10호까지 및 제14호

 아. 제8급 중 제1호부터 
제9호까지

 자. 제9급 중 제1호부터 
제4호까지, 제7호부터 
제11호까지 및 제15호
부터 제17호까지

 차. 제10급 중 제1호 및 
제7호부터 제14호까지

 카. 제11급 중 제1호, 제



2호 및 제5호

 타. 제12급 중 제1호, 제
2호, 제9호 및 제10호

 파. 제13급 중 제1호 및 
제2호

9. 보험료율 산
출기관의 장
( 보 험 개 발 원
장)

교통사고로 인한 
피해로 장애 판정
을 받아 보험금을 
지급받은 사람에 
대한 자료

「자동차손해배상 
보장법」 제5조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
시행령」 별표 2의 후
유장애 등급 중 다음 
각 목의 장애

 가. 제1급 중 제1호 및 
제3호부터 제9호까지

 나. 제2급

 다. 제3급 중 제1호 및 
제3호부터 제5호까지

 라. 제4급 중 제1호 및 
제3호부터 제7호까지

 마. 제5급 중 제1호부터 
제5호까지, 제7호 및 
제8호

 바. 제6급 중 제1호 및 
제3호부터 제8호까지

 사. 제7급 중 제1호부터 
제10호까지

 아. 제8급 중 제1호부터 
제9호까지

 자. 제9급 중 제1호부터 
제4호까지, 제7호부터 
제11호까지, 제15호 
및 제16호

 차. 제10급 중 제1호 및 
제5호부터 제11호까
지

 카. 제11급 중 제1호, 
제2호 및 제5호

 타. 제12급 중 제1호, 
제2호, 제6호 및 제7
호

 파. 제13급 중 제1호 및 
제2호

10. 「화물자동
차 운수사업
법」 제51조
의2 또는 
「여객자동차 
운수사업법」 
제61조에 따
라 설립된 공
제조합의 이
사장

교통사고로 인한 
피해로 장애 판정
을 받아 공제금을 
지급받은 사람에 
대한 자료

「화물자동차 운
수사업법」 제51
조의2 또는 「여
객자동차 운수사
업법」 제61조


